
 

※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3.10.12)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
※ 사업주체는 아래 구비서류 외에도 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※ 부적격 의심자 및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는 관련된 소명자료 및 부적격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 하여야 합니다.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
필수

서약서 - - 접수장소에 비치

인감증명서 -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[용도: 아파트계약용(본인발급용)]

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서 - - 접수장소에 비치

신분증 본인

본인

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단, 여권의 경우 2020.12.21.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)

주민등록표등본
(전체 포함)

본인
- 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
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

주민등록표초본
(전체 포함)

본인
- 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, 과거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
기간 포함),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등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

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본인 -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(세대원 포함)를 포함하여 “상세”로 발급

추가

주민등록표등본

혼인관계증명서

(전체 포함)
배우자

배우자

-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
 - 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

-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전부 공개 ‘상세’로 발급

대리인

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본인
-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[용도 : 서류제출 위임용(본인 발급용)]  
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

위임장 본인 -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, 접수 장소에 비치

대리인 신분증, 인장 대리인 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단, 여권의 경우 2020.12.21.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)

 

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(배우자, 직계 존 · 비속 포함)으로 간주합니다.

※ 상기 내용에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 합니다.

※주민등록표등 · 초본 발급 시 ‘세대주 성명 및 관계’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, 세대주 여부,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반드시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 

 기관추천 특별공급 (예비입주자포함)


